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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lace names (in some countries also word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TRIPS Agreement
is defined in two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 of Korea, discuss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the trade of that product. It is also discussed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with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s strengthening in recent. There are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discussions and talk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tect excellent Korean produc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has been introduced form July 1, 1999.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of Korea currently is 31 cas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mited the regional promo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studied the registered items on the list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registr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as a property.

Key Words New Intellectual Property, Geographical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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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협상이 타결된 이후 체제를 맞이하면서 지금 국제 농 어업의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 하UR WTO ･
고 있다 새로운 농산물협상 및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시. WTO - - , - (FTA)

장개방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농산물협상에서는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WTO , ,

의 세 분야가 주요 쟁점사항인데 특히 중국의 가입은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및 일본, WTO ,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우리농산물과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정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 TRIPs ' ' ,

로 지리적 근원 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지역 또는 지방에서 생산된 상(geographical origin) , ․
품임을 가리키는 표시를 말하며 샴페인 꼬냑 하바나 데낄라, ' '(Champagne), ' '(Cognac), ' '(Havana), '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Tequila) 1)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이름을 인용하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들은 상당한 수준의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

와 같이 지리적표시 는 생산지역에 바탕을 둔 지역적 성질을 재산권적으로 권(geographical indication)

리화하여 신지적재산권의 한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상품에 사용되는 지리적표시도 오랜 사용이나 제.

품의 특질과 생산지역과의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경우 일반대중들은 그 지리적표시에 의해 제품을 식별

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소비자들을,

상품의 품질오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생산자들에게는 그 지리적표시에 화체되어 신용을 보호해줌으로써

품질의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품질표시기능 광고기능 경제적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통하여, ,

시장차별화를 통한 생산품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

가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생산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촉진하게 되는 한편 생산자단체간의 상호협조,

체제가 원만히 구축될 경우 단체간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이룸으로써 산업의 지역특화를 유도할 수 있

으며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의 품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

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의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특산품을 육성할 수 있,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공산품에 비하여 외화 가득율이 높은 농림수산물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품목을 전문화 명품화하여 수출을 증대 할 수 있다면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생, ,

하고 농어촌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우리 농 어업인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원지역지역의 농수산물 수출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규범과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등록요건 등을 분석한다 이, , .

후 강원지역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가능한 농림수산물들을 발굴 육성하여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얻

1)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gi_e.ht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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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자료집적을 통해 를 구축방안을 검토하여 강원지역 농수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e-Marketplace ,

한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수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적표시 개관 및 국제규범.Ⅱ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유사개념 비교1.
출처표시1) (Indications of Source)

출처표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에 관한 모든 표시이다 즉 출처표시는 일정한 상품이 특.

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출처표시라는 개념은 파리협약 제 조 및 제 조에서 사용되었으며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1 (2) 10 ,

정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파리협약 및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은 출처표시라는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

지만 동 마드리드 협정 제 조 의 규정이 협약이 적용되는 나라 또는 그 가운데 놓인 장소로써 허, 1 (1) ( ,

위 또는 기만적 표시를 한 상품이 출처국이나 출처지로써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어떠한 당․
사국이든 수입을 금한다 을 통하여 출처표시의 개념을 추측할 수 있는데.) ,3) 동 마드리드 협정 제 조1 (1)

의 규정에 의하면 출처표시는 원산지인 국가 또는 장소 를 나타내는 표, “ (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

시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출처표시는 지리적 장소에 한정생산회사 등은 출처에 해당되지 아” . , (

니함되며) 4) 품질은 출처표시의 요건이 아니다, 5).

원산지명칭2) (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명칭이라는 개념은 원산지명칭의 보호 및 원산지명칭의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 (the

2) 김병일 지리적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연구용역보고서, “ ”, , p.79. http://www.kipo.go.kr/ kpo/user.tdf

3)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제 조1 (1)

“All goods bearing a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 by which one of the countri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or a place

therein, is directly or indirectly indicated as being 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 shall be seized on importation into any of

the said countries."

4) 예로서는 Made in Korea, Product of Korea, Korea Made

5) 이재칠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2001. 12.;. 김용선,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법률동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성호 지“ ”, , 2003. 8.; ,

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국제적 흐름 한국농업전문학교 특강자료, , 2004. 7. 16.

http://agbi.kn.ac.kr/kboard/kboard_view.asp?table=bd_ostudy&num=33&keyword=&category=&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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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1958,

이하 리스본협정 이라 한다에서 사용되었으며 동 협정 제 조 은 원산지명칭을 생산품이 비롯되고“ ” ) 2 (1) “ ,

그 생산품의 품질 및 특성이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자연적 및 인적 요소( )

에 기인하는 어느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 ”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스본협정에 의하면 원산지명칭은 생산품의 품질 및 특성이 자연적 또는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

지리적 환경에 전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국가 등의 지리적 명칭 이라는 점에서 출처표시에”

비하여 좁은 개념이다7) 즉 원산지명칭은 광의의 지리적 표시 중에서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 ,

한다 원산지명칭이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져 특별한 명성을 취득. ,

한 경우에 품질관련 출처표시 또는 저명출처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8).

지리적 표시3)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라는 개념은 협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협정 제 조에 의하면 지리TRIPs , 22.1 ,

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 , ,

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국가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를 말한, , ”

다9) 통상 지리적 표시라고 할 때에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를 의미한다. TRIPs .

협정 제 조 제 항에서 지리적 표시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인 반면 리스본 협정 제TRIPs 21 1 ‘ ’ 2

조에 의한 원산지 명칭은 상품이 생산된 나라명 지역명 영토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 , ’ 10) 협정은. TRIPs

상품의 품질 명성 다른 기타의 특성이 그것의 지리적 기원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연유되는 것을 포함한,

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지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 하지만 유래된 장소에 기인한 특별한. ,

품질은 리스본 협정에서 원산지 명칭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지리적표시 제도는 유럽연합 규정 호EU 2081/ 92 11) 에 따라 지리적표시보호(1992) “ (Proteted

와 원산지명칭보호 로 구분하여Geographical Indication: PGI)” “ (Protected Destinnation of Orgin: PDO)” 12),

6) Appellation of origin means the geographical name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7) 원산지 명칭으로써 보호되는 예로는 포도주의 보르도 땅콩의 증류주의 데낄(Bordeaux) , Noix de Grenoble ,
라 오렌지의 자파 등이 있다(Tequila) , (Jaffa) .

8) 김병일 지리적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청연구용역보고서. “ ” . p.5. http://www.kipo.go.kr/ kpo/user.tdf
9) Article 22.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10) 예를 들면 프랑스파리를 나타내기 위하여지리적 명칭인 파리외에 개선문을 사용한다든지개선문 도형을 사용하는, ‘ ’ ‘ ’ ,

등의 비지리적 이름이나 엠블렘 을 사용 할 수 있다 이재칠(emblem) . ( 2001.12.7)

11) Council Regulation (E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12) 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해서는 이기수 지리적 출처표시의 보호 안암법학 제 호 면 이하 참조EU , , , 4 (1996), 837 .

포도주에 관한 규칙에는 공동시장구조에 관한 규칙 와 지역한정고급포도주에 관한규칙 두EU (822/87(5)) (822/87)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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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한하여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에서는 상품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 TRIPs

지는 않다.

출처표시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의 상호관계4) ,

협정의 지리적표시와 리스본협정의 원산지명칭의 정의와 비교하여 보면 리스본협정의 원산TRIPs , ①

지명칭이 지리적 환경과 품질 및 특성과의 관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협정상의 지리, TRIPs

적표시가 품질 명성평판 또는 기타의 특성 으로 요건을 완화확대하고 있는 점 리스본협정이, ( ) ,「 」 ②․
명칭호칭을 대상으로하고 있는데 대하여 협정에는 표시표현 기호로 하고 있는 점의 가지 면( ) , TRIPs ( , ) 2

에서 협정상의 지리적표시는 리스본협정상의 원산지명칭보다 범위가 넓다TRIPs .13)

그림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표시 출처표시 원산지명칭의 관계[ 1] ( )․

일반적 상품
조약적 상대적 보호( )

일반적 상품
조약적 상대적 보호( )

포도주증류주․
절대적 보호 일반적 상품절대적 보호

원산지표시출처표시( ) 지리적 표시 원산지명칭

파리조약상의보호(168) 협정상의보호TRIP (148) 리스본협정상의보호(22)

주의 괄호안의 숫자는 가맹국 수 년 월(2004 9 )：

자료 김병일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가을호 통권 제 호 무역위원회: , , , 16 , (2004.10.20)

협정 이전의 다자간 조약2. TRIPs
파리협약1)

파리협약 제 조 의 규정은 출처표시 및 원산지명칭 을1 (2) (Indications of Source) (An appellation of origin)

개가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포도주를 단계로 구분하여 통제하는 원산지통제제도. 4 AOC( )

를 년에 도입하였으며 년에 관련법령을 재정비하여 년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 를 설립함으로써 본1919 , 1935 1945 (INAO)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제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품질관리품질보증도 행하는데 있으며 가격붕괴를. AOC ,․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생산량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13)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 (2002),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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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4) 내외국인 평등원칙제 조에 의하여 각국은 국내의 출처표시, ( 2 )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15) 또한 제 조의 규정은 허위 로 기재된 산지 표시를 부착한. , 10 (false)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2)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제 조에서는 출처표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1 (Indications of Source)

으며 동 협정에 의하면 허위 표시 뿐 아니라 기만적 표시도 금지된다 또한 출처표시, (false) (deceptive) . ,

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은 상품 자체에 대한 사용에 한하지 아니하고 상거래상의 어떠한 사용에 대하

여도 적용되며제 조의 지리적 표시가 마드리드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산지표시인가 보통명칭인가( 3 2),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호국의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조( 4 )

리스본 협정3)

리스본 협정은 원산지명칭 에 한하여 보호하며 그 중에서도 본국(Appellations of Origin) , (the country

에서 인정되고 보호법률상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되는 원산지명칭에 한하여 보호를of origin) ( , )

한다제 조 및 제 조( 1 2 (1)).

리스본 협정에 의하면 상품의 진정한 산지가 표시된 것이거나 원산지 명칭이 번역된 형태로 사용된,

것이거나 종류 형 산 모방 기타 유사 표시와 함께 사용된 것 일지라도 불법(with delocalizing additions) ,

사용 또는 모방 은 금지되며 혼동가능여부 는 요건으로 하지 아(usurpation) (imitation) , (a risk of confusion)

니한다제 조 및 제 조( 3 4 ).

리스본 협정에 의하여 에 의한 국제등록부에 국제적으로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국가에서WIPO

보호되는 원산지명칭이어야 하며 원산지명칭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제사무국이 가입국에 통, WIPO

지하고 가입국은 그 원산지명칭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년 이내에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 1

다 또한 국제등록부에 등록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제 자에 대하여는 사용종료를 위한 년의 유예기간. , 3 2

을 부여할 수 있다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동맹의 회원국 중 국에서 보호가 인정되는 원산( 5 ). 5 1

지 명칭은 지리적 명칭이 본국에서 보호되는 한 그 국가에서 보통명칭으로 간주될 수 없다제 조( 6 ).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와,

인의 지리적 표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타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프랑스,

의 지리적 표시 보호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리적 표시의 오인혼동적 사용을 금지하는 보호체제,

와는 맞지 아니하다 이러한 이유로 리스본 협정의 가입국은 한정되어 있다. .

14) Article 1 (2)

15) Article 2

16)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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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3. TRIPs
일반적산품의 지리적표시의 보호1)

조약은 제 조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통상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TRIPs 22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 23

고 있다 또한 제 조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4 .

협정의 지리적 표시는 상품 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대상이 원TRIPs (goods) , TRIPs

칙적으로 농수산물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업제품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리적표시의.

대상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는 유럽연합 의 제도와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EU) .17)

협정 제 조 제 항 의하면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일반인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TRIPs 22 2 (a) “

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칭명명에 있어( )

서 어떠한 수단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 ,

적표시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8).

회원국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혼동금지에 일치하도록 상표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TRIPs .

그러나 이에 대하여 두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지리적 명칭이 지역이 아닌 상품의 종류. ,

로서 동일시되는 경우에 그 지리적 명칭은 문제의 상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보통명칭의 문제는 협정 제 조 제 항에서 특별히 규정된다 둘째 지리적인 명칭. TRIPs 24 6 . ,

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호를 사용하는 등의 원산지의 간접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이다19).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 조의 가 의미하는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어떤 사용도 금지된다10 2

협정 제 조 제 항(TRIPs 22 2 ).20) 파리협약에서 규정된 부정경쟁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경쟁,

자의 신용을 저해하는 허위주장 및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을 가리킨다 파리협약 제. 10

조의 는 회원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한다 파리협약 제 조2 . 10

의 는 회원국의 일반적 법에 따라 부정경쟁이 효과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을 금지하는2(b)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파리협약 제 조의 에 의한 부정경쟁적 사용의 금지는 소비자의. 10 2

보호에 관한 협정 제 조 제 항 조에 의하여도 사실상 적용된다 부정경쟁적 사용의 금지가 별TRIPs 22 2 (a) .

도로 규정됨으로 협정 제 조 제 항 는 일반대중인 소비자의 보호를 특별히 목적으로 함에 반TRIPs 22 2 (a)

하여 협정 제 조 제 항 는 상품의 생산자와 교역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RIPs 22 2 (b) .

17) 황종환 김수석 지리적표시의 법제화 내용분석 지적재산권법연구 제 집 한국지적재산권학회, , “ ”, , 3 , , 1999. pp.79-80.

18) 협정 제 조 항TRIPs 22 3 .

19) 예컨대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포도주생산자가 보르도의 독특한 모양의 병을 사용하는, (Bordeaux)

경우이다 협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된 상품의 명칭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의 사용에 해당 상품과 특정 지역. TRIPs 22 2 ‘ ’

사이의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어떤 표시 사인 또는 모양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어떤 모양, , .

이 장소에 관한 잘못된 연관을 야기한다면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20) 파리협약 제 조의 의 취지는 협정 제 조에도 규정되어 있다10 2 TRIPs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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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의 방법에 관한 회원국의 국내법의 적용대상인 이해관계인 이 정의될(interested parties)

필요가 있다 파리협약 제 조는 이해관계인에 생산자와 교역자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10 .

된 지역의 정직한 생산자는 물론 허위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생산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것이다.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2)

협정의 또다른 특징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엄격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부여되고 있다TRIPs

는데 있다 협정 제 조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추가적 보호로써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 TRIPs 23 ,

표시를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포도주 및 증류주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표로서 등록을 거절등․
록무효의 법적 수단을 확보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제 조는 제 조의 예외규정과 더불어 협정 협상과정상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로서23 24 TRIPs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강화하려는 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 일본간의 의견대립이 있어 년 월EU , ’1991 12

까지 수차례의 소그룹회의를 통한 입장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결되지 않다가 결국 추가적인 보호

대상으로 포도주외에 주류를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규정이다.

제 조에서는 포도주와 주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의무로서 비록 포도주나 증류주가 기원한 진실23.1

의 장소가 표시되는 것에 관계없이 또는 그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형 타이프 등과, -- , --

같은 표현의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관계없이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허위의 지리적 표시 사

용을 금지하고 있다21) 또한 본 조항에서는 소비자의 혼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수준이. ,

훨씬 강화되어 있다.

제 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공중의 혼동이 없어도 지리적 표시를23.2 “ ”

구성하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청구에 의하여 무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 조에 비하여 강22.3

하게 규정하고 있다22).

제 조의 규정은 두 지역의 지리적 표시가 동음어인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23.3 ,

의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정당한 것으로 보호하되 다만 일반 수요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

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지리적 표시를 일반 수요자가 구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의무

화 하고 있다.23)

제 조의 규정은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23.4

하고 있다 특히 을 제외한에 있어서 동음의 지리적표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이를. wine(spirits )

모두 보호하되 이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회원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

며,24) 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통보 및 등록시스템 설치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무역관련지재wine

권위원회 에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Council for TRIPs) .25)

21) 협정 제 조 항TRIPs 23 1 .

22) 협정 제 조 항TRIPs 23 2 .

23) 협정 제 조 항TRIPs 23 3 .

24) 협정 제 조 제 항TRIPS 2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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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3)

협상의 종결을 위한 각료회의일 년 월 일로부터 적어도 년간 또는 협정의 서명일UR (1994 4 15 ) 10 WTO

이전에 선의로 자신의 영역 내에서 동일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속적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국민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연계되어 와인 등을 나타

내는 특정의 지리적 표시의 계속적인 유사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26) 또한 협정이 발효하기 전. TRIPs

에 선의로 출원등록된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리적 표시에‘ ’(in good faith)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수단도 동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TRIPs

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의 유효성이나 사용의 원리를 저해할 수 없다.27)

강원도 농림수산물 수출현황 및 지리적표시 가능상품 발굴.Ⅲ

강원도 농림수산물 수출현황분석1.
우리나라 전체대비 강원도농림수산물의 수출비중1)

강원도의 농림수산물의수출비중은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년도에는 천달라로2001 76,107

를 기록하였으나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년 대비 년에는 천달라로2.67% 2004 2005 372,600

전체대비 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협조와 채소류의 파프리10.91% .

카 차지 여름딸기 방울토마토가 주로 수출되었으며 화훼류의 품목으로 아이리스 유색칼라 국화(77% ), , , , , ,

난 등 수출 품질이 우수해 바이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약초미국 태극삼대만 찰옥수, . ( ), ( ),

수 등 수출에서 호조를 나타냈으며 약초류와 인삼류는 가격경쟁력을 높이면 미국 일본 등으로의 수, ,

출 전망이 좋아진 결과이고 가공농산물중에서도 송이주 탁주 머루주 등 전통주의 시장다변화일본, , ( ,

미국 독일 등와 인삼가공품 선식 차 한과 등 전통 가공식품과 함께 수산가공식품등도 꾸준히 수출, ) , , ,

되어진 결과라 하겠다.

25) 협정 제 조 제 항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은TRIPS 23 4 . 이사회에서 검토되며 그 첫 번째 검토는TRIPS ,

창설협정의 발효일로부터 년 이내에 수행된다 협정 제 조 제 항 샴페인 과 같이 해당 지역WTO 2 . TRIPS 24 2 . ‘ ’(Champagen)

에서 생산되지 않은 와인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선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협정 제 조 제 항도 협의의 대상TRIPS 24 4

이 될 것이다.

26) 협정 제 조 항 계속적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버드와이저 맥주가 해당된다 또한 독일의TRIPs 24 4 . ‘ ’(Budweiser) .

와인과 같은 모양의 병을 사용하는 이태리 와인은 백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병을 선의로 사용하였기 때'Bocksbeutel'

문에 협정에서도 그 사용이 허용된다TRIPs .

27) 협정 제 조 제 항TRIPs 24 5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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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우리나라 전체대비 강원도농림수산물의 수출비중< 1>

단위천불( : )

년도
우리나라

수출금액

강원도

수출금액
강원도비중

2001 2,851,540 76,107 2.67%

2002 2,801,284 81,315 2.90%

2003 2,990,615 105,105 3.51%

2004 3,365,247 114,978 3.42%

2005 3,415,797 372,600 10.9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참조 강원도통상지원센타에서 재구성: ,

표 강원도 농림수산물의 세부수출비중< 2>

단위 천불(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계 81,314 105,106 114,979 250,613 372,599

농산물

소 계 56,066 73,234 83,894 222,599 323,380

가공농산 9,651 12,342 13,434 138,513 237,780

전통가공 12,544 6,896 1,177 3,008 3,070

채소원예 1,206 3,560 6,001 8,425 6,936

화훼원예 3,420 4,157 6,289 4,633 6,033

과수원예 211 46

주류생수/ 29,245 46,068 56,947 68,020 69,561

축산물 16 128 566

임산물 915 575 250 69 1,584

수산물 24,333 31,281 30,835 27,817 47,069

자료 강원도 통상 지원센터 참조 재구성:

강원도 농림수산물수출의 문제점2)

수출 물류비 과다(1)
강원도는 수출 주산단지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수출항부산인천과 원거리에 소재하여 내륙 물( , )

류비가 타 도에 비해 배 소요가량 소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2 . 20

경남도 만원 강원도 만원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48 , 87 28).



지리적 표시를 통한 강원지역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성화 방안 451

연중 수출 체계구축 필요(2)
겨울철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하계 고랭지 기후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연중 수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미흡이 미흡하며 여름 가을철 고랭지 겨울 봄철 동해안 생산시스템 구비 필요하다, ~ , ~ .

지리적표시를 통한 브랜드화 미흡(3)
신선채소류와 화훼류 수출물량의 비약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공농산물이 수출물량의 주

를 차지 년 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지리적표시 등록산품은 가지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 04 82%) , 4′

와 협조하에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저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수출 대상 국가의 한정(4)
지금까지의 수출국가 다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수출국가의84%

한정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국의 비중은 일본 미국 동남아 유, ( 04) : 84%, 7%, 3%,′

럽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 4% .

지리적표시 등록체계 및 등록현황2.
지리적표시제도의 추진체계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자격은 해당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 .

가공업자가 당해 지역 내에 인만 존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1 .

리적 표시제 신청대상 품목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현재 인삼류 및 인삼 제품류와 녹차

등이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된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심사 등록신청공고 이의제기 및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등록한 후 이, ,

를 공고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자단체가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 ( ) , ,

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등, , , 7

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에 심의요청을15

하며 등록심사 기준으로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에 알려진 품목인가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 ,

28) 일본의 농수성은 올해부터 농산물유통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무선 태그를 도입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IC

다 도매시장내의 분하 검품작업에 무선 태그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산지. ( ), IC .分荷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업순서의 룰을 만드는 것 등을 검토한다 무선 태그는 지금까지. IC→ →

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트레서빌리티생산 및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의 활용이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

물류 경비의 절감에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오사카농업무역관 년 월 일. : 200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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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급인가 당해 품목의 명성이나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용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인가 등을 검토한다 심의회에서는 심의요청을 받은 후 개월 이내에. 6

심의하여 등록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이를 통한 등록신청공고 후 일 이내에 누구든 이에, 30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이후 최종 등록여부를 공고하게 된다 지리적표시. .

품 즉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3 3

하게 된다 또한 지리적 특산품에 대해 등록요건 적합성조사 관련서류 등의 열람 시료수거 및 조사. , ,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지리적표시에 대한

사항을 위반할 시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29).

지리적표시 등록현황2) 30)

현재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지리적 특산품은 총 개 품목으로 년 지리적표시등록제가 도입2 , 1999

된 이후 년 월 농림부에서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개 품목을 등록대상 품목으로 고시되었다2000 9 , , 3 .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최초의 특산품은 년 월 등록2002 1

된 보성의 녹차이며 년 하동의 녹차 고창 복분자가 추가로 등록이후 지리적표시제품의 증가를, 2003 ,

통해 농산물의 지리적표시품은 총 개 품목이며27 ,31)임산물은 양양송이등 개상품이 등록 되었다. 4 .

29)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pf.or.kr/property/property_03.asp

30)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pf.or.kr/property/property_03.asp

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인용, .

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현황 월 현재< 3> (2006. 1 )

농축산물․
등록번호 품목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 호1 녹차 02. 1.25′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제 호2 녹차 03. 5. 2′ 하동녹차 하동차영농조합법인

제 호3 복분자주 04. 1.15′ 고창복분자주 고창으뜸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제 호4 마늘 05. 3. 5′ 서산마늘 서산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 호5 고춧가루 05. 3. 5′ 영양고춧가루 영양고추영농조합법인

제 호6 마늘 05. 7.18′ 의성마늘 의성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 호7 고추 05. 8.25′ 괴산고추 괴산고추영농조합법인

제 호8 고추장 05.10.14′ 순창전통고추장 영농조합법인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

제 호9 고춧가루 05.11. 7′ 괴산고춧가루 괴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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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농림수산물의 지리적표시가능 상품3)

특허청조사 연구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의 지리적표시대상 가능상품을 총 개로 조사 보고되었86

제 호10 참외 05.12. 1′ 성주참외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 호11 겨울배추 05.12.26′ 해남겨울배추 해남겨울배추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 호12 쌀 05.12.26′ 이천쌀 이천쌀사랑영농조합법인

제 호13 쌀 05.12.26′ 철원쌀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 호14 유자 06. 5. 8′ 고흥유자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제 호15 찰옥수수 06. 6. 5′ 홍천찰옥수수 홍천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제 호16 쑥 06. 8. 7′ 강화쑥 강화군산림조합

제 호17 한우고기 06. 9.11′ 횡성한우고기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

제 호18 돼지고기 06. 9.18′ 제주돼지고기 사단법인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 호19 고려인삼 06.12. 7′ 고려인삼 사고려인삼연합회( )

제 호20 고려백삼 06.12. 7′ 고려백삼 사고려인삼연합회( )

제 호21 고려태극삼 06.12. 7′ 고려태극삼 사고려인삼연합회( )

제 호22 안동포 06.12. 7′ 안동포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 호23 충주사과 06.12.11′ 충주사과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제 호24 밀양얼음골사과 06.12.29′ 밀양얼음골사과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제 호25 한산모시 06.12.29′ 한산모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

제 호26 진도홍주 07. 1.23′ 진도홍주 사단법인 진도홍주연합회

제 호27 정선황기 07. 1.27′ 정선황기 정선황기생산농업인영농조합법인

계 개 단체27

임산물

등록번호 품목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 호1 송이 06. 3.27′ 양양송이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제 호2 표고버섯 03. 5.16′ 장흥표고버섯 정남진장흥표고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 호3 곶감 04. 6. 9′ 산청곶감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제 호4 밤 06. 9.15′ 정안밤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계 개 단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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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중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황기 양양송이 등은 이미 국내법에 의해 지리적, , , , ,

표시등록이 완료되었다.

표 강원도지역 조사 품목< 4>

시군 소계 대상품목 비고

평 창 14

평창 찰옥수수 평창강 느타리버섯 봉평메밀 태기산 더덕 진부 당귀, , , , ,

대관령 감자 대관령 여름딸기 대관령 고랭지양파 대관령 당근 대관, , , ,

령 고랭지백합 오대산 김치 대관령 한우 평창 산머루 산머루주 평, , , ( ),

창감자술

정 선 2 황기 정선대리석, 황기

철 원 5
철원 오대쌀 철원 청정욱 철원 옛쌀 철원 방아깨비 친환경쌀 대성, , , ,

산 느타리 버섯

인 제 10

진부령 황태 설악 황태 인진쑥치커리 내설악 치커리황태 백담 치커, , , , , ,

리 광치령 고추 방타산 고로쇠 기린 느타리 대암산 풋고추 가리산, , , , ,

배추 무 점봉산 토마토 오이, , ,

고 성 2 진부령 피망 탑동 표고버섯,

강 원 1 강원옥로주

양 양 8
양양 장뇌 양양 낙산 배 양양 한우 양양 토종꿀 양양인진쑥차환엿, , , , ( , , ,

과립 양양 한과 유자산자 양양 송이 양양 송이버섯), ( , ), ,
양양 송이

춘 천 4 소양강토마토 금병산 느타리 서면 감자 춘천막국수, , ,

원 주 6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 치악산 큰송이버섯 치악산 장미와 백합, , , ,

치악산 환골엿 황둔 찐빵,

강 릉 2 강릉갈골한과 강릉초당두부,

동 해 4 동해다시마 알알이 무릉벌꿀 동해포도 동해홍화, , ,

속 초 1 학사평 순두부

삼 척 5
도계 육백산 포도 삼척 왕마늘 여삼 장뇌 환선굴 청국장 환선굴 벌, , , ,

꿀

홍 천 4 홍천강 수라쌀 홍천 찰옥수수 홍천인삼 홍천 잣 실백 홍천옥로주, , , ( ),
홍천 찰옥수

수

횡 성 3 횡성 한우 횡성 더덕 안흥 찐빵, , 횡성 한우

영 월 14

영월 고추 영월 고춧가루 영월 고추장 영월 포도 영월 느타리버섯, , , , ,

영월 더덕 영월 더덕술 영월 동강 청결미 영월 동강 인진쑥 영월 참, , , ,

기름 영월 잡곡 영월 벌꿀 영월 매봉산 취나물 관광 레프팅, , , , ( )

합계 86

자료 특허청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표시 보호대상 여부에 관한 연구 참조, “ ”,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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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등록 성공사례4)

보성녹차(1)
보성 녹차의 성공사례를 보면 녹차의 경제적 효과는 억원 년 기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 ’ 2246 (2003 ).

는 녹차산업의 비중이 년 기준 억원를 넘고 있으며 쌀 생산액 억원은 물론 광업30%(2002 1184 ) , (1104 ) ,․
및 제조업 억원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성읍과 인접한 지역의 미력농공단지 보성녹차테크(928 ) . , ,

보성제다 보성녹차김치 등의 업체들은 연중 무휴로 녹차를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성녹, .

차테크의 경우 하루 녹차캔을 최대 만개씩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캔 농축액 앰플 녹차환 팩 비20 , , , , ,

누 폼클렌징 등을 생산 매출액 억원을 올렸다 올 목표치는 억원 이 중 해태 동원식품 남양, , 150 . 180 . , , ,

삼성홈플러스 정식품 등에 납품하는 주문자생산방식 에 의한 비중이 를 차지하고 있다, (OEM) 45% .

수년 전부터는 녹차 성분을 가미한 차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국수 아이스크림 사탕 냉면에2 , , , ,

김치 된장간장까지 품목도 다양하며 녹차잎을 먹여 키운 녹돈 과 녹우 상품도 있다, , ( ) ( ) .綠豚 綠牛․
현재 보성에는 이 같은 차 가공품과 차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곳에 달하고 있으며1 2 30 ,

단순히 마시는 차가 아니라 녹차산업 으로 확실히 성장하고 있고 보성군에서는 녹차와 바닷물을 함‘ ’

께 섞은 해수 녹차탕 이 연일 만원으로 매출 억원에 순익 억원을 기록했다‘ ( ) ’ 17 8 .海水

보성차는 해외수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 중국 선양 시 번화가에 보성녹차 수출사무소를, 11 ( )瀋陽

개설했고 소량이긴 하지만 미국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전국 녹차 생산량의 를 차지하는 보성은 년 전인 년부터 녹차를 소재로 한 지역축제 다42% 20 1985 ‘

향제 를 시작해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보성을 연상시키는 지역 브랜드를 확립했으며 지리( )’ ‘ , ’ ,茶鄕祭

적표시 등록을 통한 브랜드화와 차 차가공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2 , 3 32).

고창복분자(2)
선운산 복분자주는 년 우리식품 세계화 특별품평회에서 주류부문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억2000 , 1

원을 투자해 고유브랜드 산뫼수를 출시한 흥진은 올해를 해외진출 교두보로 삼아 복분자 재배농가에‘ ’

희망을 주고 있으며 년대 들어 거세게 분 민속주 바람과 함께 등장한 숱한 업체들로 치열한 경쟁, 2000

을 겪은 대부분 업체는 장기적 전략 없는 경영으로 문을 닫았지만 흥진은 해마다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복분자주 시장은 연간 백억원 정도 선운산 복분자주 흥진은 년 매출액 백 억원으로 전체시5 . 2003 1 70

장의 를 점유했고 백 만병을 생산했다 병제품 기준 년 백억원 년 백 억원34% , 4 20 (300 ). 2002 1 , 2003 1 70 ,㎖

년 백 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2004 1 85 33) 이 회사의 매출액 신장 이유는 세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

현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며 이 회사 제품을 선물용으로 가져가고 아셈 건배주로 이 회사 복분자주,

32) 조선일보, 2005.04.15

33) 무역연구소 지역특화상품의 수출상품화의 가지 성공포인트, 7 , 2006.9.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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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택되면서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던 고창 복분자주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올린 사회환경적 요인이

첫번째 요인이다.

두번째 요인은 이같은 우호적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적절한 품질을 유지

한 회사 내부적인 노력이다 이 회사 제품이 년 농림부에서 주최한 우리식품 세계화 특별품평회에. 2000

서 주류부문 대상인 대통령상를 차지 명성을 증명해 보였다, .

마지막 요인은 고창군의 복분자 산업 육성 의지 군이 복분자시험장을 만들어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

원 사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복분자주 고창이라는 등식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았다 자체‘ = ’ .

판매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확장의 기반을 이루었으며 전국 개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 68 .

고창지역의 최고 농특산물로 부상한 복분자 복분자와 관련된 업종이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복분자 산업이란 이름까지 붙여졌으며 복분자주로 시작된 복분자 산업은 복분자 한우복‘ ’ , ․
분자 주스복분자 한과복분자 계란복분자 냉면복분자 고추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 ․ ․ ․
직도 복분자 산업의 대표주자는 복분자주이다 고창의 복분자주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 대만시장에 매년 수출하고 있으며 년에는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다. , 2006 .

지리적표시에 관한 강원지역 실증분석 및 수출 활성화전략.Ⅳ

실증분석1.
조사 개요1)

본 조사는 강원지역 농림수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상품 생산자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강원지역 농림수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 및 지리적표시등록 가능한 상품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34).

조사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년 월 월 동안 방문 및 인터, 2006 7 8～

넷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매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분석용으로 활용한 표본의 신뢰수준과 표준오차는70 , 95%±3.5%

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최종 유효표본의 집계상황은 아래의 표 과 같다< 5> .

34) 표 강원지역 지리적표시등록 상품 및 등록가능한 상품 참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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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본 및 설문회수율< 5>

표본수(N) 설문지 발송수매( ) 회수된 설문지매( ) 회수율(%)
분석

이용수매( )

120 120 70 58.3 70

데이터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 교SPSSWin (Ver.12.0) (frequency),

차분석 다중응답교차분석 을 통해 선호도를 분석하였다(crosstabulation), (multiple response crosstabulation) .

실태분석 결과2)

지리적표시제도의 인지(1)
강원지역에서 지역특화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고 있는 업체의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리적표시

제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잘 알고 있다가 를 차지하여 대부분 지리적표시제도에55.6%, 33.3%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중이 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지역특화산업 관련 농림수산업관련88.9% .

업체들은 지리적표시제도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지리적표시제도의 인지실태< 6>

응답 빈도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67 55.6

잘 알고 있다 40 33.3

보통 9 7.4

잘 알지 못한다 4 3.7

전혀 모르겠다 0 0

계 120 100

지리적표시등록의 신청여부(2)
현재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상품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등록신청,

하였다는 응답은 인 반면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리고 등록에 관심이 있어18.5% , 14.8%,

현재 등록준비중인 업체가 로 나타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관심과 신66.7% ,

청에 대해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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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리적표시등록의 신청여부실태< 7>

응답 빈도 비율(%)

등록신청하였다 4 3.7

등록신청중에 있다 18 14.8

등록신청 준비중이다 80 66.7

등록신청하지 않았다. 18 14.8

관심없다 0 0.0

계 120 100

지리적표시등록의 중요성과 신청여부의 교차분석(3)
지리적표시등록의 중요성과 신청여부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지리적표시등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만 신청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리적표시등록의 중요성과 지리적표시 신청.

관심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비율은 모두 였다 그러나 지리적표시등록의16.3%( 14.5%+ 1.8%) .① ②

중요성과 지리적표시등록 관심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은 모두 30.1%( 25.5%+ 3.6%)③ ④

였다.

표 지리적표시 등록의 중요성과 관심정도 교차분석< 8>

구 분
지리적표시등록 관심정도

아주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아주그렇다

지리적표시등

록의 중요성

아주아니다
1.8%② 3.6%④

아니다

보통 1.8% 5.5%

그렇다
25.5%③ 47.3% 14.5%①

아주그렇다

지리적표시의 영향(4)
지리적표시가 회사발전이나 제품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의

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지리적표시등록이 매출액 증가의 중요한63.5% .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리적표시의 개별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한 지리적표시등록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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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응답자의 가 응답하였다 다만 무응답이 로49.7% . 40.0%

높게 나타나 분석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

표 지리적표시의 영향과 필요성 분석< 9>

구분 긍정적 부정적 무응답

회사발전제품판매에 대한 영향/
45

63.5%

22

31.0%

3

5.5%

개별브랜드를 위한 지리적표시등록

필요성

35

49.7%

7

10.3%

28

40.0%

지리적표시 브랜드화시 주요 고려사항(5)
지리적표시등록을 통한 중소업체들은 개별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 관련 지역명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특산77.8% .

물의 품질향상과 이에 걸맞는 이미지 전략이 지역 농림수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

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리적표시의 브랜드화가 지역경제와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고려사항의 분석 결과에 따른 추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지역명을 고려한다는 응답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브랜드화시 외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정도가 외부지원의61.3%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리적표시등록과 브랜드화시 필요한 운영자금의 부족 지리적표시 브랜드의 홍보 및 관,

리 문제 확장 및 유지 소비자 인지도 증대 그리고 전문가 지원 등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리적표시등록시 제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지리적표시 등록시 주요 고려사항 및 외부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 10>

구 분 제품의 특성 관련지역명 일반적 이름

브랜드화시 고려요인
11

15.9%

55

77.8%

4

6.4%

외부지원의 필요내역
운영자금의 부족 소비자 인지도 증대 지리적표시 브랜드 유지 홍보, , ,

및 관리 문제 사이버몰 구축 정보 및 교육지원 전문가 활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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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브랜드화 적용을 위한 관계분석(6)
농림수산물 생산 중소업체들에서의 개별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가 가지는 회사발전 및 제품판매에

대한 영향이 지리적표시등록의 필요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결과는 통계적으로 에서 유의미한 결과p 0.05 (＜    를, p-value=0.001)

보여 주고 있다 회사발전 및 제품판매에 지리적표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의 대다수는 그들이 가지는 개별 브랜드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63.5%)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표시가 회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49.7%) .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지리적표시의 영향과 필요성에 관한 관계분석< 10>

구분 총계 개별브랜드를 위한 지리적표시등록의 필요성

회사발전 및

제품판매에

대한 영향

긍정적
45

63.5%

35

49.7%

7

9.7%

3

4.1%

부정적무응답/
25

36.5%

0

0%

1

0.7%

24

35.9%

총계
70

100%

35

49.7%

8

10.3%

27

40.0%

   df=4 p-value=0.001

지리적표시 적용단계별 중요도 분석(7)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농림수산물 생산 중소업체들이 가지는 환경요인과 지리적표시 적용 단계별 관

계분석을 위해 아래의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

표 지리적표시 적용단계별 중요도 분석< 11>

구분

지리적표시 적용단계별

지리적표시등록 소비자인식 판매와 연결 수출확대
지리적표시

가치유지

시장변화

반영
계

중요도
4

5.3%

35

50.0%

16

23.7%

8

11.8%

5

6.6%

2

2.6%

70

100%

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업체들이 지리적표시를 적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11>

인식을 증대시키는 단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장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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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개발된 지리적표시 상품을 직접적인 판매와 수.

출로 연결하는 문제가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 수출활성화방안2.
지리적표시의 지적재산권 인식 및 추가 발굴육성 필요1)

지리적표시제의 재산적 측면에 대한 제도적 미흡으로 지리적표시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인 지역의

주체성 확보 지리적표시제의 브랜드 자산가치의 인정 미비와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인 지,

리적표시의 활용 부재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35)이 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 ,

선 지리적표시제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국내적 고찰의 미흡에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리적표시 보호는,

크게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한 보호 지리적표시라 함와 상표법에 의한 보호 지리적 명칭 이라(‘ ’ ) (‘ ’

함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리적 명성을 가진 농특산물의 산지에 대한) . ․
보호인 반면 후자는 군 미만의 지리적 명칭으로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한 보호이다 이처, .

럼 두 가지 보호는 그 대상이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표. ,

법상의 지리적 명칭을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업계 및 지

방자치단체 관련자의 현실이다36)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을 위한 요건과 지적재산권으로서.

의 권리의식을 높혀 나가고 동시에 일반국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

관 및 연구기관의 설립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의 제 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협상은 지리적표시TRIPs ‘ 23 ’

의 보호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제 조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 조의 규정은 예외23 23

조항이므로 다른 품목에까지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WTO

있다 현재 대상품목에 관해서도 자국의 관심품목 보호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 확대를 주장하는 국가. ,

들멕시코 쿠바 터키 인도 케냐과 이를 반대하는 국가들한국 미국 일본로 대립되어 있으나( ) ( ) ,ㆍ ㆍ ㆍ ㆍ ㆍ ㆍ

앞으로는 협정에 따라 확대되어질 전망이다TRIPs .

우리의 경우 농수산물이외에 전통 지식 전통 의약 천연 소재 및 전통 문화의 장 구성으로 하여 국, ,

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비교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일 예로 김치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으나 일본의 상용화의 전략적 접근으로 본연의 가

35)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리적표시등록 호인 보성녹차산업은 우수한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제도 도입 배경은1 ‘ ’ .

년대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녹차 재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하동녹차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으며 경쟁1970 ,

력이 낮았으나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여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 생산량 증가 및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녹차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유휴 노동력 흡수 관광수입의 급증으로 보성 재정의 충당하고 있다 자료출처 한국지25~50% 11% . :

적재산관리재단

36)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표법상 단체표장제도가 년 개정 진행 중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담2005

당자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표시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10%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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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리적표시 상품의 발굴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유도와 이를 통해 품질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 기여 할 것이다.

산관학연 인력양성기반 조성 및 통상전문가 및 기관의 설립2) ․ ․ ․
신지식재산권인 지리적 표시를 국제적 보호 수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 은 생산 및 관련 산업 분, ( )産

야에서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 은 지리적 표시 관련 세계 각국들. ( )官

의 입법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국내 관련법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들이 국내, .

법과 국제법 모두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품질관리와 표시인증 차원만이 부각되는 현재의 시각,

을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산 을 지원해야 하고 학 의 활동을. ( ) ( )産 學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한다 학 과 연 은 생산자와 관련 산업 활동에 필요한 연구수행 및 컨설. ( ) ( )學 硏

팅 브랜드 전략 설정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농민들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기위해, .

전통적인 지식과 유산을 분석하고 품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지역 내 학, .

과 연 에게 아웃소싱 개념으로 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 ) .學 硏

또한 국제통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국제적 감각 법적 지식까지 갖춘 컨버전스형의 인재가 필요,

하다 다각적인 측면으로 교육받고 한 분야에 대해 장기간 경험과 지식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인재. ․
가 육성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무역관련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국가별. .

상이한 법체계에서부터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분쟁해결 방안 등을 단계별로 배, ,

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집적 및 관련부서의 신설3)

지역 시군의 지리적표시 가능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지리적표시 가능한 요건인지를․
확인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집적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시.

군마다 홈페이지상에서 사이버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사이트가 될 수 없

다 따라서 사이트별로 도차원에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와 연동을 하게한다든지 자료를 연동케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통합과 집적이 필요하다.

또한 각 시와 군의 자치단체가 자료를 강원도 차원에서 공유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온라인상이나 오

프라인상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도차원의 전문인력의 배치나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며 수출지원을,

위한 사이버 마켙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산전문가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농정산림국이하의 과에서 인력을 배치하여하여 업무를 담당케하든지 강원도 통상지원,

센타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잇다 인력은 관련담당자 명과 전산전문가 명을 배치. 1 1

하고 행정지원을 전담케하고 전산전문가는 온라인상의 업무를 담당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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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편보완 및 화4) GW Mart e-marketplace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의 대표 포털사이트화(1)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권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고 공신력이 큰 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타 기관

과 연계를 통한 풍부한 콘텐츠 제공도 가능하므로 이들 웹사이트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지역을 대

표하는 포털 사이트화 하여 와 연계시키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gw-mart .

또한 지역 포털 사이트 구축은 적극적인 역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체들이 공동으로 지

역과 상품에 대한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략수립이 가능하고 강원권 기업을 위한 정보인프라 스트럭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웹사이트가 아니라 강원권역 전체 의 웹사이트라는 관점에서 구. , “ ”

축이 필요하고 이를 지역사이버마트 및 와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gw-mart .

운영체제의 개편(2)
현재 의 운영주체는 강원도와 춘천 원주 강릉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이다 또한 춘천 원gw-mart , , . ,

주 강릉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운영주체 역시 춘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릉, , ,

대학교 등으로 각기 다르다 물론 산학관연 등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각자의 장점을 모을 수 있. ․ ․ ․
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체계가 없다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해지며 운영

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다수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운.

영하고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겠으나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떨,

어질 수 있는 단점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편제상의 문제를 시정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

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운영주체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현재의 운영주체와는 별개로 현재 에 투자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인gw-mart

원 및 경영권을 배분하여 독립채산제 형태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기업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현재의 각 운영주체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Ⅴ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가 지적재산권으로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효율적인

보호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리적표시는 인간적사회적 요소가 크며 시간적 요소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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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미국식 세계화 가 소비하여 보통명칭으로 보편화되는 것에 국가들은 상당(american globalism) EU

히 불만이 많다 사실 지리적표시 문제는 단지 무역의 득실문제만이 아니라 유럽문화의 미국식 세계화.

로부터의 방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지식의 보호에 대한 요구도 존재한다 우리.

나라도 국제교섭에 대한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소비자주도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특‘ ’, ‘ ’

산물표시의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문제도 국내정책의 문제로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리적표시는 정치세계의 문제이다 정치는 법제의 이념 및 균형을 잃더라도 경제적 이해의 조.

정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협정의 포도주증류주의 절대적 보호와 농산품. TRIPs EU․
등규칙의 상표권저촉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정치적 교섭에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상표법제도가 왜곡되.

지 않도록 교섭관계자는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표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서 브랜드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리적표시와 상표를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

이 경우 선행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표지간의 충돌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리적표시가 산지와 품질의 연계성의 취득은 지역생산자의 여러 세대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전통

이 축적된 결과에서 비롯된다 상품을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의 존재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 .

에서 지리적표시는 인간적 사회적 요소가 크며 시간적 요소도 중요하다 특히 지리적표시제가 지역, . ,ㆍ

경제활성화의 견인적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지역특산물조합 또는 단체 학대학 및 연구기관 관( ), ( ),

강원도와 지역 시군기초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첫째 지리적표시제의 품목확대 둘째( ) , ,

재산적 의미로서의 독점 배타적 권리의 확보 셋째 재산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시,

스템과 교육의 필요 넷째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전문 인력양성과 기관이 필요,

마지막으로 지리적표시제가 지역의 향토브랜드육성의 견인차 역할 및 지역의 자료집적을 통한,

화를 통한 수출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e-market 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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